
분할합병종료보고의 공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18년 

5월2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두산엔진 주식회사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2018년 5월 

3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승인을 득한 후 채권자보호를 위한 

1개월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종료하였으며, 2018년 6월5일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투자사업부문과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내용 

 

가. 분할합병당사회사 

- 분할승계회사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 분할회사  : 두산엔진 주식회사 

나. 분할합병비율 

- 두산엔진 1주 : 두산중공업 보통주 0.2679522주 

- 이에 따라 배정되는 두산중공업 분할합병신주는 총 10,677,895주 

(기명식보통주, 액면가 5천원) 

다. 분할합병기일 : 2018년 6월 5일 

 

2. 분할합병진행경과 

 

- 2018년  3월 13일 : 두산엔진과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결의 

- 2018년  3월 15일 : 분할 합병계약 체결 

- 2018년  4월 06일 :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 2018년  5월 02일 : 두산엔진 분할부문과의 소규모 분할합병 승인 결의 

- 2018년  5월 03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2018년  6월 04일 : 채권자 이의 제출 마감 

- 2018년  6월 05일 : 합병기일 

- 2018년  6월 05일 : 이사회결의(합병보고 주주총회를 전자공고로 갈음)                    



- 2018년  6월 05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신청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두산엔진 주식회사에게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분할합병등기 예정일 : 2018년 6월 7일 

 

 

2018 년 6 월 5 일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귀곡동) 

대표이사   최   형   희 

 


